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환경조성 개선방안*1)

김새롬1)   김명순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발달 및 놀이 지원의 관점에서 국내 어린이놀이터 (이하 놀이터) 설

치 및 운영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놀이터 환경조성을 위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과정에 적용되는 법률 11개를 비교분석하되, 

놀이터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의 측면과 아동 놀이 기회의 활성화 측면, 그리고 영국의 

RoSP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에서 제안하는 놀이영역설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놀이터가 언급된 11개의 현행 법규 모두 놀이의 가치나 중요성,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통일된 내용이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놀이터의 목적인 놀이 활성화의 

제한과 더불어 일률적･단편적인 놀이시설을 대량 생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터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통일 및 연결하여 설계, 설치, 운영의 

전 과정에서 놀이터의 질적 관리를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 관련법, 놀이권

Ⅰ.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1조 ‘여가

와 놀이’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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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The United Nations, 1989).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놀이 기회 보장을 위해 

모든 국가와 성인은 아동의 놀이를 존중하고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국

가인권위원회, 2020). 즉, 놀이권은 아동이 속한 사회에서 이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동의 놀이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

회 정책이 요구된다(김명순, 2018).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2년 

UNICEF 보고서3)에 따르면 아동의 복지와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 중 중간환경

(놀이할 곳, 어린이놀이터, 녹지공간 등)순위를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및 유럽 연합(EU) 가입국 총 39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놀이환경의 열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놀이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지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아동기 놀이의 중요성과 

국가, 지역사회, 기관(학교), 가정의 역할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성인들의 놀이 인식 변화

와 아동의 놀이 시간 확보 및 질 높은 놀이 공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명순, 

2018). 또한, 국가 차원에서 놀이의 인식 변화와 확대를 위해 단순하게 아동을 양육하고 교

육하는 것 이상으로 아동의 놀이를 중요시하고 놀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김명순, 김길숙, 

김지연 외, 2017). 아동의 놀이권 보장 정책의 주요 목적은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놀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실외놀이가 아동으로 하여금 주도적인 놀이 경

험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신체, 사회정서, 인지발달을 고르게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김명순, 신혜영, 신보원, 2021). 그러나 동일한 실외 공간일지

라도 조성된 환경에 따라 영유아들의 신체 활동성과 놀이 행동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김

명순, 신혜영, 신보원 외, 2021) 실외놀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계획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나 주택 주변에 놀이 공간을 

만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설계 계획 단계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여 조성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에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각 장소별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명시되었고,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

의 제도적인 틀이 정비되었다(손석정, 2009). 즉,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가장 기본법 성격

3) UNICEF(2022). Places and Spaces: Environments and children’s well-being. Innocenti Report 
Card 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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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과 이후 계획설계를 진행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어린

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어

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있어 상위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석, 

2009).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에 오히려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규제하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놀이터 관련 법령이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동의 놀이를 활

성화하는 부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머니투데이, 2017), 해

당 기사에는 “놀이시설을 제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마련 없이 안전 강화를 내세우다 놀

이터를 없앤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의 시행에 따라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놀이터 2,064곳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의 놀이 공간인 수많은 놀이터를 잃게 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비 입주민 어린이들을 주거침입과 기

물파손 혐의로 신고한 사례와 외부인이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인식표를 받도록 한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기도 하며(MBC 뉴스데스크, 2021),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우리 사회

의 왜곡된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 주택법상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어

린이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 놀이터

가 분양가에 포함되고 입주민들이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놀이터 사

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는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놀이터가 법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 제도로 인해 아동의 놀이권을 저해하고, 놀이를 지원

하는 공간인 어린이놀이터의 활성화를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 설계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현재의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들을 검토

한 뒤 어떤 부분에서 놀이 기회 확산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하여 어린이놀이터

가 제 기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간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이 제정･시행되고 난 이후인 2009~2012년에 주로 연구되었다가(박민옥, 구본학, 

2012; 손석정, 2009; 윤강호, 2011; 이상석, 2009; 이정식, 2012) 그 후 10여 년 동안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제

도개선 방안 연구가 한 두 편 진행되었다(이상민, 강현미, 송윤정 외, 2022). 그러나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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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축과 조경의 관점에서 놀이터 디자인 설계와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고, 아동 발달 

및 놀이 관점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서 아동의 발달 및 놀이 지원의 관점에서 국내의 어린이놀이터 설

치･운영 관련 법률을 비교 검토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저해하고 어린이놀이터의 활성

화를 제약하는 법률에 대한 보완할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발달과 놀이를 원활히 지원하는 어린이놀이터 환경조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그 목

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어린이놀이터 관련법

들을 놀이터 설계, 설치, 운영･관리의 측면과 아동의 놀이 활성화 측면 기준에 근거하여 비

교･정리하고, 국가적으로 놀이를 정책화한 영국의 놀이영역설계(Play area Design) 상세 

기준 척도에 근거하여 국내 어린이놀이터 관련법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발달 및 놀이 지원의 관점에서 어린이놀이터 공간의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한국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내법을 조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

석 대상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규칙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이 중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공공성을 가진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는 법률을 분석 범위로 하였

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주택법」, 「영유

아보육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아동복

지법」, 「건축법」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놀이터 운영 관련법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환경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2023. 7. 21. 기준). 요약하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 관련법으로 분석에 사용된 법률은 총 8개이고, 어린이놀이터 운영과 관련된 

법률은 4개였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 법률과 어린이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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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운영 관련 법률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 11개의 법률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표 1〉에 법 명칭과 소관부처, 제정일, 개정일 및 시행일로 제시하였다.

구분 법 명칭 소관부처 제정일 최근 개정일 시행일

어
린
이
놀
이
터
설
치
관
련
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2007. 1. 26. 2020. 12. 22. 2021. 6. 23.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1997. 12. 13. 2022. 12. 27. 2023. 6. 28

「유아교육법」 2004. 1. 29. 2021. 7. 20. 2022. 7. 21.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리법 
1961. 12. 30.

2020. 12. 29. 2022. 7. 1.

「영유아보육법」 1991. 1. 14. 2022. 6. 10. 2022. 12.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980. 1. 4. 2021. 4. 13. 2021. 4. 13.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1972. 12. 30.

2022. 12. 27. 2023. 6. 28.

「건축법」 1962. 1. 20. 2022. 6. 10. 2023. 6. 11

어
린
이
놀
이
터
운
영
관
련
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2007. 1. 26. 2020. 12. 22. 2021. 6. 2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4. 6. 3. 2022. 2. 3. 2022. 8. 4

「환경보건법」 환경부 2008. 3. 21. 2021. 1. 5. 2021.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전염병예방법 
1954. 2. 2.

203. 3. 28. 2023. 3. 28.

〈표 1〉 연구 분석 범위의 법률 개요

2. 연구의 내용

연구 내용은 어린이놀이터 관련법을 놀이터 설계, 설치, 운영･관리의 측면과 아동의 놀

이 활성화 측면 기준, 마지막으로 영국의 놀이영역설계(Play area Design) 상세 기준 척

도에 근거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첫째,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 11개를 어린이놀이터 설계, 설치, 운영･관

리에 따른 기준으로 요약 및 분석하였다. 법률 내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계, 설

치, 운영･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유목화하여 분석기준을 구성하였다. 둘째, 아동 놀이 기회

의 활성화 측면에서 실외놀이터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실외놀이터 평가척도(K-OPQAS)

(김명순, 최지예, 김지연, 2018)의 하위변인을 참고하여 어린이놀이터 관련법 내에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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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가 갖추어야 하는 질적 향상 능력 관련 내용 및 그 명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외놀이터 평가척도(K-OPQAS)(김명순, 최지예, 김지연, 2018)는 국내의 유형별 실외놀

이터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7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범주인 ‘어린이놀

이터의 위치 및 접근성, 놀이 영역의 구성, 놀이기구 및 자료의 다양성, 다양한 놀이 경험

의 제공, 위험 감수 및 도전적인 놀이, 안전 및 편의시설의 관리, 무장애/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법률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영국 왕립 재해 예방기

관인 RoSP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에서 제시한 놀이영역설

계(Play area Design)의 기준이 우리나라 법률 조항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여 비교분석하였다. RoSPA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네, 미끄럼틀, 오르기 기

구가 있는 놀이터는 성장하는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놀이영

역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8가지 기준은 ‘놀이의 가치, 협의, 

부지 선정, 모든 아동을 고려한 설계, 어린이놀이기구, 표면재, 어린이놀이터 설치･조성시 

안전, 운영･관리 관련 안전’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이 8가지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였

는지 분석하였다. 위 세 가지 관점의 분석기준과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분석기준 구분 내용

어린이
놀이터 
설계, 
설치, 

운영･관리
에 따른 

기준

설계

어린이놀이터의 정의 어린이놀이터의 정의 또는 놀이터의 분류 개념이 있는가? 

어린이놀이터의 목적 어린이놀이터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가? 

놀이의 정의 놀이에 대한 정의나 가치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가?

아동의 연령 아동의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가?

놀이기구 놀이기구에 대한 정의 및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설치 의무
어린이 놀이터 설치 장소에 따른 놀이터 설치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설치 면적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면적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설치 장소 어린이놀이터 설치 장소 및 기준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사전 계획 및 설계 
시 안전

사전 계획 및 설계 시 안전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표면재, 놀이기구, 어린이 제품 등)

설치
어린이놀이터 설치 

･조성시 안전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시 안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높이, 넓이 등)

운영
･

관리

어린이놀이터 관련 
각종 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정기검사 관련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가?

운영･관리에서의 
안전

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안전 관련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와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사고보고의무 등)

어린이놀이터 이용 
지침

어린이놀이터 이용과 관련한 안전 지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표 2〉 어린이놀이터 관련법 분석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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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어린이놀이터 관련의 총 11개 우리나라 법률을 첫째 어린이놀이터 설계, 설치, 조성, 운

영 및 관리에 따라 조항의 유무를 분석하고, 둘째 아동의 놀이 활성화 측면에서, 셋째 영국

의 놀이영역설계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기준 구분 내용

아동의 
놀이 

활성화 
측면에 

따른 기준

위치 및 접근성
이용 활성화 정도, 통행/일조량 및 치안, 접근 안전성, 접근 편리성, 시
야 확보

놀이 영역의 구성
다양한 놀이 영역의 구성과 균형, 놀이 영역 간의 구분과 통합, 개방 
공간, 폐쇄 공간, 단독 놀이 공간

놀이기구 및 자료의 다양성
고정 놀이기구의 다양성, 조작/변형/이동이 가능한 개방적 자료, 놀이
에 이용 가능한 자연물, 지형의 다양성, 표면 재료의 다양성

다양한 놀이 경험의 제공
다양한 놀이를 격려하는 분위기, 가상/상상놀이, 물/모래놀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다양한 연령의 놀이 요구 충족

위험 감수 및 도전적인 
놀이

오르내리기/미끄러지기, 매달리기, 균형 잡기, 빠른 속도, 점진적 도전

안전 및 편의시설의 관리
부지 관리 상태, 화장실 관리, 위험한 요소의 관리, 
안전 점검, 휴식 시설

무장애/통합
장애 아동의 놀이터 접근, 통합 놀이시설, 장애 아동의 독립성, 장애/
비장애 아동의 어울림, 장애 아동의 편의시설 이용

RoSPA
에서 

제안하는 
놀이영역
설계에 

따른 기준

놀이의 가치 법률 내에 놀이의 가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가?

협의
어린이놀이터 계획 시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가?

부지 선정
어린이놀이터의 부지 선정시 위험 요소나 환경적 위험 등에 대한 기준
을 명시하고 있는가?

모든 아동을 고려한 설계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을 고려해 놀이터를 디자인해야 한
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가?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선택 시 연령대에 적합해야 하고, 발달에 적절해야 하
는 등 어린이놀이기구 선택과 관련한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표면재 어린이놀이기구 표면재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어린이놀이터 설치･조성시 
안전

어린이놀이터 설치 안전과 관련하여 놀이터의 올바른 배치, 기본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 관련 규격 준수 여부 확인 : BS EN 1176, 표
면화 BS EN 1176 및 BS EN 1177 충족 보장, 표면이 올바르게 공
급 및 설치되었는지 확인, 적절한 설치 후 점검 실시 등에 관한 조항
이 명시되어 있는가?

운영･관리 관련 안전
어린이놀이터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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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위의 3가지 분석기준에 따라 11개 법률의 조항 유무 및 권고사항 정도가 명시

되어 있는가를 요약･제시하였고,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

가. 어린이놀이터 설계와 관련된 법률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설계 시에는 어린이놀이터의 정의, 어린이놀이터의 목적, 놀

이의 정의, 아동의 연령, 놀이기구, 설치 의무, 설치 면적, 설치 장소, 사전 계획 및 설계 

시 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놀이터 설치와 관련한 기본법

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놀이터의 목적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연

령, 설치 의무, 설치 면적, 놀이의 가치, 협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개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법률 내 어린이

놀이터 설계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명확한 설계 기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각 법률에서 ‘어린이놀이터의 정의’와 관련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어

린이놀이터를 각 법률이 되는 시설 또는 공원 중 하나의 개념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어

린이놀이터의 정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린이놀이터에 대

한 정의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의 목적’과 ‘놀이의 정의’ 또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 된다.

어린이놀이터 설계 시에는 놀이터 이용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에 대한 기준이 선행

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각 법률 내에 아동의 연령 기준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법」, 「아동

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각각 유아, 아동, 영유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의 법률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은 「영

유아보육법」이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놀이시설 구성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어린이 공원에 설치하는 공원 

시설은 대상 연령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놀이기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

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와 ‘설치 면적’, ‘설치 장소’와 관련된 법률은 놀이터 설치 장소



39

에 따라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고, 완화 조항을 포함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전 계획 및 설계 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었으며 아동을 위한 제

품과 놀이시설물에 대한 이용규격 안전기준, 한국산업규격(KS)인증, 마감재 등에 대한 내

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해 필수

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안전인증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나.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관련된 법률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터 설치시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최소 공간, 자유하강높이 등 안전 기준을 등

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법률 내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었으며, 완화 조항이나 권고사항을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록 후 시행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와 관

련된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다. 어린이놀이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법률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률 중 ‘놀이터 관련 각종 검사’와 관련된 조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검사 등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관리주체의 유

지관리 의무와 안전 진단실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양벌 및 과태료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법으로서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이용 지침’과 관련한 법률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명

시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2호)에서는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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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안전수칙 예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이 마련

되고 안전을 위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수칙

들이 아동이 경험하는 놀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제약된 놀이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아동의 놀이 활성화 측면에 따른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와 접근성’은 어린이놀이터 이용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는 아동의 놀이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허정민, 2019). 따라서 관련 법규

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가장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장소에 대한 권고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접근

성과 관련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린이놀이터 접근성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를 250m 이하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

나 영국에서 언급하고 있는 접근거리에 따른 놀이공간 구분4)을 비교하였을 때 국내 어린

이공원의 유치거리 기준은 멀다고 판단된다. 아동의 놀이 활성화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접근거리에 따른 놀이공간 구분을 법률 내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 영역 구성’, ‘놀이기구 및 자료의 다양성’,‘ 다양한 놀

이경험의 제공’은 아동의 놀이를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고 판단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놀이 시설에 대한 권고사항만을 명시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권고사항은 법으로서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실제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 영역 구성 시 놀이 활성화를 위해 법률 내에서 어린이놀이터의 설계 시 고

려되어야 할 놀이 영역에 대한 구성 등에 대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험감수놀이’는 자신감을 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회복력을 자신들만의 속도로 발

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위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때

4) 접근거리에 따른 놀이공간 구분

구분 설명 거리

집 앞의 놀이공간
(a doorstep playable space)

어른들이 보이는 곳에서 놀 수 있는 
가깝지만 작은 공간

집에서 직선거리 
60m 이내 

 동네 놀이공간
(a local playable space)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넓은 공간

집에서 직선거리 
240m 이내

 동네 큰 놀이공간
(a neighbourhood playable space)

놀이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놀이공간
집에서 직선거리 

600m 이내

출처: 「Better Places To Play Through Planning(200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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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신보원, 김명순, 2022) 아동의 놀이 활성화 측면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 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감수놀이와 관련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안전 및 편의시설의 관리’기준은 부지 관리 상태, 화장실 관리, 위험한 요소의 관리, 안

전 점검, 휴식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영유

아보육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주로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편의시설과 관련된 조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무장애/통합’기준은 장애 아동의 놀이터 접근, 통합 놀이시설, 장애 아동의 독립성, 장

애/비장애 아동의 어울림, 장애 아동의 편의시설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놀이시설 구성 시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또는 도

보 등으로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접근의 편의성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서의 

기준만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즉, 장애 아동을 위한 법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충분히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영국의 RoSPA에서 제안하는 놀이영역설계의 관점에 따른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

영국의 RoSPA에서 제안하는 놀이영역설계(Play area Design)에서 가장 첫 번째로 명

시하고 있는 기준은 ‘놀이의 가치’이다(RoSPA5)). 놀이의 가치를 첫 번째로 명시함으로써 

놀이영역 설계 시 놀이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국내법 내에서는 놀이에 대한 가치와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

았다. 심지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공포된 조례에서도 놀이와 관련된 어떠한 정의나 

가치는 발견할 수 없었다. 국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소와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협의’와 관련된 기준이 국내 법률에 반영된 조항을 확인한 결과 「도시공원 및 

5) RoSPA 홈페이지. https://www.rospa.com/play-safety/advice (인출일: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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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

보권 근린공원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공원이므로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 

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지선정’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초ㆍ중등교육법」, 「유

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에 명시되어 있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부지선정 관련 내

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옥내 놀이터에 대한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모든 아동을 고려한 디자인’은 앞서 언급한 놀이 활성화 측면에서의 ‘무장애/통합’기준

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즉, 국내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에서는 모든 아동을 위한 놀이

터의 포용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어린이놀이기구 선택’과 관련된 기준은 연령과 발달적 욕구, 즐거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재’와 관련된 법률은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환경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놀이터 설치 관련 안전’, ‘놀이터 운영･관리 관련 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권고 사항이나 

완화 조항 없이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보아 국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 관련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가지 분석 기준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설계, 설치, 

운영･관리, 아동의 놀이 활성화 측면, 놀이영역설계의 분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법률 조항

을 명시하고 있는 기준은 ‘설계-설치면적’, ‘놀이영역설계-부지선정’이었다.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이 없는 기준은 ‘설계-놀이의 정의’, ‘아동의 놀이 활성화 측면-위험 감수 및 

도전적인 놀이’, ‘놀이영역설계-놀이의 가치’이었다. 이는 어린이놀이터 설계･운영 시 설치 

면적과 부지선정과 관련된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의 놀이나 가치, 위험 감수 

및 도전적인 놀이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린이놀이터는 모든 아동의 놀이를 환영하고, 다양한 놀이가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놀이 영역의 구성, 놀이기구 및 다양성, 

다양한 놀이 경험의 제공과 같이 놀이의 지속 및 확장과 관련된 법 조항은 권고사항에 그

치거나 다른 기준에 비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모든 아동을 고려한 설계, 무장애/통

합놀이터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다른 기준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린이놀이터 관련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완화 조항이나 권고사항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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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강조하며,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어린이놀이터 관련법은 성인의 관리-감독 차원의 ‘기능성’에만 초점을 두

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어린이놀이터의 설계, 설치, 운영･관리, 아동의 놀이 활성화 측면, 놀이영역설계의 분류 

기준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을 비교분석 한 결과 우리나라 법률에서 어

린이놀이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의 의미와 목적이 제

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놀이터의 사용자인 모든 아동의 관점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관리, 감독하에서 면적과 부지선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안전관리 즉 성인의 책임소재만 강조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놀이터 환경

조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 내에 놀이의 정의 및 아동놀이기회 확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법률 내에서는 놀이의 정의 및 가치

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어린이놀이터가 놀이 공간으로의 의미를 잃었을 뿐

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어린이놀이터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나왔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공급자가 놀이의 정의 및 가치를 법률로써 명확하게 인지하였을 때, 아

동의 놀이 공간이 되는 어린이놀이터가 진정한 공간의 의미와 목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의 불명확한 정의에 대한 단일화와 연령별 어린이놀이터의 기

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이 복합

된 시설로 규정이 가능하나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부재하다(이상민, 강현미, 송윤정 외, 

2022). 또한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도 어린이놀이터를 공동 이용시설, 휴게

시설, 어린이공원, 주민공동시설, 복리시설, 체육장, 아동전용시설, 어린이활동공간의 하나

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를 단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현지 

지형과 자연물을 활용하거나 놀이도구(Loose parts)를 활용하여 빈 공간에서 노는 형태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놀이기구 등 어떠한 요소로 인해 어린이놀이터를 정의하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아동이 

경험하는 놀이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놀이터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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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구나 놀이도구가 어린이놀이터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놀이하는 공간

의 개념으로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법률에 적용되는 연령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

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

성발달 등 아동의 발달 수준이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연령별 어린이놀이터의 기준 마련하

여 아동의 발달 차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 내에 거주지와 어린이놀이터 간의 접근거리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좋은 어린이놀이터는 아동이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며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접근거리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성인이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공간부터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

게 갈 수 있는 가까운 동네의 놀이공간, 동네 놀이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놀이 공간까지 접근

거리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놀이터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단지 내 놀이터의 

위치 선정 시 아동이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단지 내 중심에 위치하여 아

동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놀이터의 부지선정 시 자연과 가까운 공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조

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은 조작, 변형 등이 가능한 개방적 자료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바닥재의 재료로 탄성포장재인 우레탄 포장

을 하기보다는 유기적 지형을 위해 다양한 지형의 바닥면을 구성하고, 모래, 나무 등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진 바닥면이 아동의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넷째, 어린이놀이터 설계･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실사용자가 되는 아동 및 지역주민의 참

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단지 내 놀이

터가 획일화된 원인 중 하나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를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품질 저하, 하자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백기웅, 김면, 2018). 이는 어린이의 발달 및 놀이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놀

이터가 아닌 오롯이 공급자 중심 놀이터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와 지

역주민 등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면 아동의 놀이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고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한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법령의 중복 적용

으로 야기되는 어린이놀이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관련된 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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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제작의 각 단계에서 제품인증, 설치검사, 바닥표면재 검사 

등으로 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놀이터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

에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박미옥, 구본학, 2012). 또한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

된 검사, 점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놀이기구별로 각각 다른 비용이 청구된

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방식이 지속된다면 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중

복검사가 놀이터 설계를 위한 전체 비용을 높일 것이며, 결국 관리자는 값싸고 획일화된 

놀이기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복적인 검사로 인한 획일적인 놀이기구

만이 생산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중복된 법령을 통합하고, 제품인증, 설치검사, 정

기 검사 등을 아우르는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여 제품의 안전은 중시하되 생산효율을 높이

고 다양성이 존중된 놀이기구가 생산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최초의 공적 공간이다. 아동에게 어린이놀이터는 

아동이 있는 곳에 언제나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의 대부분 놀이터는 

민간 영역에서 주도하여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설계는 물론, 운영･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린이놀이터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규의 비교분석 과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에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흩어져 있는 여러 법률 및 소관 부처를 단일화하고, 이를 

포괄하는 상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한 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을 통해 놀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명시하였다. 

그리고 놀이터 설치의 허가, 유지관리 등에 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

하였다.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의 놀이터는 「환경보건법」의 근거에 따라 바닥재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근거하

여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법률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

시하고 있으나 각 법률마다의 기준이 상이하거나 전체 놀이터 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을 다

루기 보다 기구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한편 하천, 도서관, 학원, 의료기관, 박물관, 목욕탕, 대규모점포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도 해당 놀이시설을 놀이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소관하는 개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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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천법」, 「도서관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내에 놀이터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위의 해당하는 장소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기준이나 안전과 관련된 조항이 없으

므로 어린이놀이터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

서를 지정하였으나 각 부서마다 안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놀이터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

하지 않고 이로 인한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된

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의 가치와 정의, 연령별 어린이놀이터의 기준이 마련된 후 어린이놀

이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운영･관리하는 단일 부처 및 부서가 통합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포함하는 법률 제정이 어린이놀이터를 공적 영역에서 다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의해 폐쇄되거나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완화된 법률 

조항으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어린이놀이터의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터의 안전 및 책임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

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김명순, 최지예, 김지연, 2018), 2015년 1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의 많은 어린이놀이터가 일시에 이

용금지 되었고, 그 외의 실외놀이터에서는 기존의 철제 놀이기구들을 안전 기준에 적합한 새

로운 놀이기구들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쳤다(제충만, 2017; 최지예, 김명순, 2019).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드는 비용은 1㎡당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어린이공원 기준에 

충족하는 1,500㎡ 면적에 만들려면 4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놀이시설만 

갖추는 방향으로 600㎡만 확보한다 해도 2억원 가량이 들어간다(경향신문, 2018). 어린이

놀이터 1개소 교체에는 시설물 구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2,500~3,000만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복원에 많은 비용 드는 문제는 놀이

터 폐쇄를 야기했고, 주차장 등의 주민 공간으로 전환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원인이 되었

다고 본다. 따라서 폐쇄된 어린이놀이터의 복원 방안을 위해서는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가 수리,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최영식(2018)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독립된 공간

의 실외놀이터 설치･운영보다는 대체 놀이터로서 인근 놀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고 옥상 및 

실내를 활용한 대체 놀이터 설치 운영도 많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는 어린이놀이터 설치･운

영과 관련된 법률 내 완화 조항6)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 시 어린이놀

6)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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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없어도 완화된 조항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가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를 이

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단지 외부에 있는 어린이집 영

유아가 아파트 내의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입주민 간의 갈등이 커졌다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머니투데이, 2023). 주택법에서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중 

하나로 어린이놀이터(주민공동시설의 일부)를 보고 있으며, 설치 비용도 입주민의 분양가 재

산권 등과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수리와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싼 아파트 입주민과 비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7월 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총 개수는 80,119개이며, 주택단지 내의 놀이터의 

수가 42,436개(52.97%)(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3))로 우리나라 

어린이놀이터의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놀

이터가 입주자의 관리비에 기반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서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

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보장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사의 자발적 기부채납을 위해 완화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린이놀이터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더불어 기부체납 불이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마련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로 운영되는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

터를 공공재로서 개방할 시 정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

자체가 관리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며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놀이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아동의 놀이 시 도전과 모험을 고려하여 위험감수놀이가 어린이 발달에 긍정적

이라는 이해(신보원, 김명순, 2022)를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 사회, 지역사회 모두에

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에서는 놀이터의 이점

을 명시하고 있다. 놀이터의 이점 중 ‘위험 관리 방법 학습’, ‘능력의 발달’, ‘모험적인 아이

들을 위한 기회 제공’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놀이터는 아동에게 주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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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이고 도전적인 놀이 경험을 제공해주며 어린이놀이터에서의 모든 위험요소는 제거하

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아동이 위험에 직면하여 평가, 대응함으로써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Ball, Gill, & Spiegal, 2008). 이 외에도 영국의 북아일랜드의 어린이 

놀이 개발 및 증진을 위한 단체인 PlayBoard NI7)에서는 자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흥미진

진한 놀이 제공은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주며, 자신감을 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회복력을 자신들만의 속도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위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언급하였다. 

국내 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 관련법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이 강조되고 있다. 안

전과 관련된 사항은 완화 조항이나 권고사항 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로써 강하게 명

시되고 있다. 이용자인 아동의 안전을 중시하고 놀이기구 사용 규칙을 놀이기구별로 상세

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넘쳐나는 안전 담론과 사고에 대한 책임의 압력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전가일, 2016). 그러나 연도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8)). 이

는 안전만을 중시한다고 하여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삶에서 위험 안전을 아동이 스스로 

배우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Ball, 

Gill, & Spiegal, 2008)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위험감수놀이에 대한 이해

를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정책적으로 아동의 위험감수

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연구와 교육이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 관련법을 아동의 발달 및 놀이 지원의 관점에서 해

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의 통합･분석 

과정을 통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저해하고, 어린이놀이터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법률을 

검토하여 보완할 점을 살펴본 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린이놀이터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만 이루어졌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놀이권 보장의 중

요성을 인지하여 국가 차원에서 놀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과 우리나라 법률의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아동의 놀이환경을 지원하

고 놀이 중요성을 가치를 사회에 알리며 아동 놀이 기회의 확대에 목적을 둔 어린이놀이터

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7) PlayBoard NI 홈페이지. https://www.playboard.org/ (인출일: 2021. 9. 30)
8)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https://cps.or.kr/safe2/cps5sub2.jsp (인출일: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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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Children’s Playground Environm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ed Laws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hildren’s Playgrounds 

in Korea

Sae Rom Kim and Myoung Soon Kim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review law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hildren’s playgrounds from the perspectives of children’s 

development and play support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create an environment . Eleven laws relevant to the processes of installing 

and operating children’s playgroun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design ,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promotion of children’s 

play opportunities; and in terms of play area design proposed by 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RoSPA) in the UK.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do not present 

unified content on the importance of play or on playgrounds’installation and 

operation. This results in playgrounds that restrict children’s play, which is 

the purpose of playgrounds and acts as a factor that drives mass production 

of uniform and short-lived play facilities. Thus, to manage the quality of 

children’s playgrounds all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unified 

throughout the design, installation, and operation processes.

Keywords: Children’s playgrounds, law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hildren’s playgrounds, right to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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